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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
 심사대상 및 경과

  가. 심사대상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2월 6일, 화성시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 – 2023년 12월 10일(화)~20일(수), 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23년 12월 20일(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12. 21.)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각 부서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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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최종변경 및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해 재정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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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조 5,016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가한
     3조 5,637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억원)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지방세는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136억, 위탁비반환수입 86억
원 등 증액 편성

  ○ 국도비보조금은 2억 원 증액 편성,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변경내시
액 4억 원 감액 편성 등 포함하여 의존재원 2억 원 감액 편성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5,637 3조 5,016 620 1.77%

 일반회계 3조 1,458 3조 873 584 1.89

 특별회계 4,179 4,143 3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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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1,458 3조 873 584 1.89%

지방세 수입 1조 4,759 1조 4,759 0 0

세 외 수 입 2,177 1,936 241 12.46

경상적세외수입 1,158 1,174 △15 △1.34

임시적세외수입 701 583 118 20.28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16 178 138 77.86

지방교부세 225 258 △32 △12.66

조정교부금등 2,048 2,000 48 2.44

보조금 9,414 9,084 329 3.63

국고보조금 7,089 6,836 253 3.71

시·도비보조금 2,324 2,247 76 3.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32 2,724 △2 △0.08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은
   ▸(자체사업)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잔여보상비 33억원,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16억원 등 증액 편성
   ▸(보조사업) 예비비 114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0억원 등 감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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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1,458 3조 873 584 1.89%

일반공공행정 2,664 2,405 258 10.76

공공질서및안전 400 390 10 2.66

교육 601 601 0 0

문화및관광 2,176 2,123 52 2.49

환경 2,204 2,193 11 0.51

사회복지 1조 1,122 1조 801 320 2.97

보건 660 672 △1.1 △1.73

농림해양수산 3,188 3,158 29 0.9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864 862 1 0.22

교통및물류 3,857 3,867 △9 △0.26

국토및지역개발 434 438 △4 △0.98

예비비 68 182 △114 △62.58

기타 3,215 3,176 △39 △1.24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투자 유보금 477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00억 원 증액 편성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17억 원 감액,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92억 원 증액 편성
  ○ 기타특별회계에서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4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8억 원 등 67억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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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 현황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부득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그 해에 지출을 마무리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근 4년간 화성시의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4. 최근4년간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90,863,733 98,403,128 82,888,821 75,867,302

일반회계 87,730,483 93,927,728 82,335,639 75,216,802

특별회계 3,133,250 4,475,400 553,182 650,500

증 감 액

(전년도대비)
△3,718,601 7,539,390 △15,514,307 △7,0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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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
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
항은 기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여유자금 예탁 등
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이에 따라 현재 화성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16개로,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865억 원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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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수  입 : 원안가결
  ○ 지  출 : 원안가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2023. 12.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 : 원안가결

  가. 세   입 : 원안가결
    

  나. 세   출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액 감 액 증 액 의결액 비고

합   계 3,563,784,317 - - 3,563,784,317

일 반 회 계 3,145,825,479 - - 3,145,825,479

특 별 회 계 417,958,838 - - 417,958,838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원안가결

  가. 수    입 : 원안가결 

  나. 지    출 : 원안가결


